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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사회적 책임의 대상 확대와 노조 적용에 관한 연구*

손영우

서울시립대학교

* 본 논문은 2012년 6월 8일, 6월항쟁 2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는

가”에서의 발표문을 수정한 것으로, 이 날 정성어린 조언을 해주신 정승국(승가대) 선생님과 

과분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본 논문은 최근 발효되어 확산되고 있는 ISO 26000 표준을 중심으

로 ‘사회적 책임이 노동조합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에 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의 개념규정, 책임의 대

상으로서 노조의 성격 규정, 사회적 책임 표준 제정과정에서 책임의 대상

확대 과정과 노조의 참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이란 모든 단체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준수책임이

라는 점과 특정단체의 결정이나 행위에 따른 결과책임이라는 이중적 속

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은 모든 단체에게 적용되지만 그 정도

는 그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특히 단체에게 요

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정도는 단체의 사회적 영향력, 사업규모, 영리적 

성격에 비례하여 커지는 반면, 단체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와는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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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0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에 관한 국제표준을 결정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 26000)’을 발행하였다. 이 표준은 일반적으로 인

증제를 따르고 있는 기술규격과 품질에 관한 일반 표준과 달리, 권고의 

성격을 갖는 비인증 방식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비교적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이미지가 해외투자유치에 점점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표준에 따른 검증 결과는 기업 등 해당 

조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학자들은 SR 표준이 

현재는 자발적 참여라는 표준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는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는 사정에 따라 부분

적으로 강제규정으로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견하기도 한다(정병기 

2010, 4).

이 표준제정과정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표준제정이 처음 제기

되었던 2001년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1)
으로 인증표준(certificable standard) 형식으로 제정될 계획이었으

나, 이후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조직으로 그 대

반비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노조에 사회적 책

임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책임이 그 사회에서 갖는 노조의 주요 활동목적, 영

향력, 구성방식에 따라 다르게 혹은 부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어: ISO 26000, 이해관계자, 이해당사자, 지속가능발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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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확대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이 변경되

고(CSR => SR) 표준의 성격이 비인증표준(non-certificable standard)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
 그리고 둘째, “ISO 26000이 이정표인 

이유는 표준의 제정과정에 90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다중 이해관계자

(multi-stakeholder)3)
 교섭을 통한 세계적 합의에 의해 성취되었기 때문이

다(Ashley 2010, 26)”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선진국 중심의 참여가 아

닌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대표들이 고루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

라, 국가대표들과 함께, 노동계, NGO, 소비자단체, 기타(학계, 검증서

비스, 지원기관) 등 6개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여 작업반(Working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 WGSR)을 구성하는 등 이중합의(dual 

consensus)에 의한 표준제정과정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논의가 2001년부터 진행되어 온 것

처럼 국내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회적 

책임 표준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물론, 기업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송원근 

2007; 한철 2009; Joe and Lim 2011), 노동분야에 미칠 영향(이장원 ․ 노한

균 ․ 고동수 ․ 황상규 2009; 정병기 2010), 특별히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정승국 ․ 강충호 ․ 한동균 2011), 구체적인 사례로 

LG전자노동조합 등의 국내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실행사례가 발표되기

도 하였다(LG전자노동조합 2010; 정승국 외 2011).

1) CSR은 서구에선 상당히 오래된 개념으로 그 기원이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Moratis and Cochius(2011, 12-14), Gond et Igalens(2008, 

chapitre 1)을 참조. CSR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ISO 26000의 개념 

규정에서 보듯이 CSR 개념이 이미 그 사회적 의미를 취득하였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논란

을 다루지는 않는다. 

2) 인증용 표준에서 요구사항은 의무의 의미로 ‘shall’이 사용되며, 인증기관은 이 요구사항을 

기초로 조직의 운영시스템을 감사하고 요구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면 인증서(certificate)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인증용 표준에서는 권고의 의미로 ‘should’가 사용되며 인증이 

없다(노한균 2011, 40).

3) ‘stakeholder’는 ‘이해당사자’로 번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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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과정을 통해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되었는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을 모든 

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희석화하려는 기업의 회피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ICFTU 2005; 정승국 외 2011, 7). 특히 

노조 진영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사회적 책임이 갑자기 노

조를 겨냥하게 됨에 따라, ‘기업에서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책임

을 왜 노조가 지워야 하는가’, ‘사회적 책임은 영리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지, 노조나 시민단체 같이 비영리 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약자인 노조가 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터져 나왔다. 

한편, 이러한 의구심을 털어내지 못하고, 국제표준에서 이미 결정되

었으니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거나, 혹은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제기하기 위해선 노조도 대상으로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책임 표준이 제기한 ‘사회적 책임’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 참여에 발목

을 붙잡아 사회적 책임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원리로 취급

하기 보다는 일부 기업이 경쟁력과 이미지개선을 위해 채택해볼만한 ‘형

식적인 허식’에 그치도록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 표준의 대상이 기업에서 다른 사회

적 주체, 특히 노동조합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 대상을 노조에 두는 이유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사회적 

책임이 다른 단체로 확대될 수 있는가’라는 사회적 책임의 확산에서 노조

가 주요 논쟁의 핵심 대상이었던 상황과도 관련이 되지만, 동시에 ‘노조

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유일한 핵심 감시자인 동시에 주요 감시대

상’(Dawkins 2010, 130)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노조의 특수한 위치

와도 연관된다. 더불어 ‘경제적 주체에 한정되어 규정되던 표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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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적 주체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경제적 표준이 사회적 

표준으로 확대되는 과정(이진랑 2011)에서도 노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 노동조합에도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사회적 책임이

라는 개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의 모호함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이란 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개념

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CSR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공헌활동, 법률준

수,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윤리적 책임, 투명한 경영 등 다양한 개념

으로 역사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ISO 26000에서는 이 개념에 대한 국제표준으로서의 최소한

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물론 표준의 개념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적 책임이라는 개념에 여전히 추상적인 부분이 남아 있으며, 더불어 표

준에서도 언급하듯이 사회적 책임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둘째, 노조라는 적용대상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 영역

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 책임의 적용이 영리/비영리 단체의 속성과 긴

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이진랑 2012, 64). 원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배경에도 기업이 이익추구과정에서 양산하는 이익추구 

외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공방처럼 영리단체로서의 

속성이 이 논의 중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Maguire 1963), 2010년 ISO 

26000 최종본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소비자의 권리’나 ‘공급망(supply 

chain)’과 같은 개념들에서 보듯이 여전히 사회적 책임이 기업 같은 영리

단체를 핵심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ISO 2010, 4, 51). 다른 한편

으로 비록 ISO 26000이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 조직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앞의 경제적 개념을 시민단체에 적용하는 것은 비논리

적이며,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조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적용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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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의
개념

노조의 특성

표준의 제정과정

∙경제적 표준기구가 노조를
규제할 수 있는가?

∙표준제정과정에 노조참여는
적절했는가?

∙ ISO가 사회적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가?

∙표준의 대상은 기업이 일차적
이고 다른 단체는 이차적인가?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비영리단체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해관계자가 계약당사자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림 1> 노조와 사회적 책임 분석틀

적일 수밖에 없다. 법의 준수 문제 역시, 때론 법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시하며 시민불복종 운동을 자신의 목적으로 하기도 하는 시민단체에게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는 시민단체

에게 이해관계자의 이익존중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렇다면 노조

는 영리단체인가? 혹은 영리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사회적 책임의 적

용대상으로서 이 같은 노조의 속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책임 표준의 제정 기구가 갖는 정당성과 대표성의 문

제를 살펴본다. 이는 ‘경제표준단체가 사회적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연관되며, 또한 사회적 책임 표준 제정과정에서 책임 확대 

과정과 이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 정도와 입장과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분석틀이 갖는 장점은 노동조합이 단지 사회적 책임을 갖는

가에 대한 단답형의 답을 내놓는 것을 넘어, 조직적 특성과 정도에 따라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에 결론에서

는 사회적 책임의 적용이 단체의 어떠한 속성과 연관되는지, 또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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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책임과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를 갖는 단체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살펴

봄으로써 이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적용의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겠다. 

2. 사회적 책임 개념의 포괄성과 노동조합: 특정한 목적을 

추구할 임무인가? 결과에 대한 책임인가?

1) ISO 26000에서 사회적 책임의 규정과 표준의 실행과정

사회적 책임의 규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모든 단체

가 추구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사회적 임무를 실행할 책임인가? 아니면 

단체의 결정이나 행동이 낳은 결과에 대한 책임인가 하는 점이다.
4)
 이러

한 질문은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더욱 분명해지는데, ‘환경오염의 발생시

키지 않은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사

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가’라는 모호함이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

임이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향력이 높으면 더욱 많은 사회

적 책임이 따른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모든 단체에게는 

시대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ISO 26000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ISO 26000 2.18절에서 사회적 책임이란 “조직의 결

4) 이러한 구분은 좁은 의미의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 개념 규정과도 연관된다. 

모라티스와 코치우스는 ‘responsibility’는 ‘-에 따른 책임’으로 가령 ‘사회에 존재하는 책임

규범에 따라 사업할 것’으로 정의하고, ‘accountability’는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앞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기도 한다(Moratis and Cochius 20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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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직이 지는 책임”5)
이라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의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이라는 것을 매개로 ‘조직이 지는 책임’을 창출한다는 논리로 인

과책임(causal responsibility)과 연결된다. 그리하여 앞의 문제제기 중 후자

와 연결되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의 영향력이 클수록 조

직의 결정이나 감독에 대한 책임 역시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다

(Moratis and Cochius 2011, 73). 이러한 주장들은 예전부터 사회적 책임

이란 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가진 조직들에 해당한다(Sethi 1975)

는 주장이나 ‘강력한(powerful) 조직’에 대해 사회가 기대하는 경제, 법, 

윤리, 박애적 활동을 의미한다(Carroll 1991)는 경우처럼,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조직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전제해야 한다는 견해

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절에서 다시 사회적 책임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고려하며, 관련법을 준수하고 국제행동규범을 

따르며, 조직 전반에 걸쳐 통합되고 그 관계에서 실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은 법적 책임(legal reponsibility)을 포함하여 특정발전

방향과 원리를 채택하고 준수할 것을 그 핵심 실행방도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ISO 26000의 규정은 특정한 ‘사회적 가치추구’와 ‘결과에 대한 책

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 표준으로 규정된다고 함은 실행에 있어 특정 

단체가 표준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 됨에 

따라 단체의 결정이나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시

키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즉 표준은 특정 권고내용을 

5) 영어로는 “responsibility of an organization for the impacts of its decisions and 

activities o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through transparent and ethical 

behaviour”이며, 이에 대한 사회책임의 개념정의 변화와 이에 대한 논의 과정은 기술표준원

(2007)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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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지역사회
참여와 개발

소비자 이슈

공정운영관행

환경

노동관행

인권

조직

조직 거버넌스

∙지역사회 참여
∙교육과 문화
∙고용창출과 숙련개발
∙기술개발과 접근성

∙공정 마케팅/정확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및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지속 가능한 소비
∙필수 서비스 접근성
∙교육과 인식

∙부패 방지
∙책임 있는 정치 참여
∙공정 경쟁
∙가치사슬 내 사회적 책임 촉진
∙재산권 존중

∙전략 ․ 대상 ․목표 ․ 리더십의 책임성
∙재정 ․ 자연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사결정 과정 및 구조의 민주성
∙정기적 검토와 평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경제 ․ 문화 ․사회적 권리
∙노동기본권/공동체 권리

∙고용/인력개발
∙노동조건/사회적 보호
∙보건과 안전
∙사회적 대화

∙오염 방지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용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존

<그림 2> 사회적 책임의 7개 주제(ISO 26000)

제기하고 준수여부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표준에서 정해놓은 특정 권고를 추진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표준은 <그림 2>에서처럼 7개 영역에서의 주제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놓고 이렇게 특정 방향에 대한 존중과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책임 표준의 제정은 인과책임의 측면

에서 표준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주제와 범주에 대해 특정 단체의 활동과 

행동이 어떤 위반이나 문제점을 발생시킬 때 이에 대한 개선책임을 완수

하라는 제반 사회주체들의 압력으로 또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실행과정에서도 특정 지침에 대한 준수임무와 동시에 단체의 결정

이나 활동이 유발한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앞서 제기한 두 측면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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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 원리의 규정

그렇다면 위에서 ‘특정 사회적 목적’이라고 규정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직 전반에 걸쳐 통합하여 실행한다는 조직운

영원리와 관련법 및 국제행동규범 준수라는 법적책임을 논외로 하면, 지

속가능발전의 기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고려라는 두 가지 요소로 압축

된다. 하지만 두 가지 개념 역시 또 다른 모호함을 내재하고 있다. 

(1) 지속가능성, 지구적 ․ 사회적 개념인가? 개별단체나 개인에

게도 적용가능한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발전은 긴 한 연관성을 갖는다. 심지어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로 규정하기

도 한다(Hay, Stavins and Vietor 2005).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이 

가져오는 주요한 혼란은 지속가능발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

는 개념이 사회적 혹은 지구적 차원에 의미인지, 아니면 개인이나 개별

단체에게 적용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에서도 발생한다. 이러한 모호함에 

대해 사회적 책임 표준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하는 경영을 ‘지속가능경영’이라 부르며 이를 특정 단체의 생존능력을 높

이는 수단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ISO 26000 국제표준에서는 지

속가능발전이란 “비록 조직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조직의 경쟁우위 등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생존능력을 높인다 하더라도(ISO 26000 3.3.5), 지속

가능발전의 목적은 사회 전체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이지, 

특정 조직의 지속가능성이나 생존능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ISO 

26000 3.3.5)”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속가능경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경영주체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그 경영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나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모라티스와 코치우스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발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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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지속가능발전은 

세계 혹은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Moratis 

and Cochius 2011, 22).

 

(2) 이해관계자 원리는 경제운영(기업)원리인가? 조직운영원리

인가?

한편, 이해관계자(stakeholder) 이론은 1984년 에드워드 프리먼이 전
략적 경영: 이해관계자 접근(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라
는 저서에서, 경제학에서 주주(shareholder, stockholder) 중심으로 운영되

던 기존의 기업운영에 대당하는 개념으로 기업경영에서 도덕과 가치를 

중시하는 윤리적 기업운영원리로 제기하면서 확산되었다(Freeman 1984). 

전통적인 주주 중심의 관점에서 기업운영은 투입-산출 모델로 투입에선 

투자자, 고용주, 공급자와 산출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과 연관된 다른 이해관계자

가 존재하고, 그것은 기업과 연관된 정치집단, 무역단체, 노조, 지역공동

체, 더 나아가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기업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

가 될 수 있고, 이를 고려하는 경영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업운용원리로 주목받아왔던 이해관계자의 원리가 기업뿐

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게도 적용가능한가라는, 혹은 자본주의 경제에

서 기업 운영을 중심으로 상정했던 이해관계자 개념이 모든 조직운영에

서의 이해관계자로 확대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에 대해 

ISO 26000에서는 이해관계자란 “조직의 어떤 결정 또는 활동에 이해를 

갖는 개인 또는 그룹(individual or group that has an interest in any decision 

or activity of an organization)”(ISO 26000 2.20)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단체들은 자신의 어떤 결정 혹은 활동에 이해를 갖는 개인 또는 그룹을 

이해관계자로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모든 단체에는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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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수 있고, 이를 또한 저마다 사정과 조건에 

따라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가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ISO 26000 5.3.1).

① 이해관계자의 선차성

하지만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동일한 수위에서 이해를 갖는 것

은 아니다. 달링(A. Darling)은 고객이 슈퍼마켓에 가서 꽁치통조림을 산

다고 해서 그 고객이 슈퍼마켓이나 통조림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

은 아니며, 어떤 사람이 런던에 산다고 해서 그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이낸셜 타임스사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며, 기업과 관련되

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이해관계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누

구나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와 그보다는 더 

방관적이고 간접적이며 임시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자를 구분하여 1차 

이해관계자(투자자, 노동자, 경영자 등)와 2차 이해관계자(공급자, 고객, 

이웃 등)를 구분한다(Darling 1997, 51). 그는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

며, 임시적, 방관적, 간접적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화된 요구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2차 이해관계자와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1차 이해관계자들의 

선차성을 무시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Darling 1997).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조직운영과 관련한 이

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요구는 흔히 서로 대립되기도 하고, 영합

(zero-sum)적인 경합을 벌이기도 하는데, 경영자 혹은 운영진은 특정 이

해관계자의 이해를 다른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해 전략적으

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히 산업관계에서 노조가 다

른 이해관계자와 동일한 위치로 취급받게 되는 것에 대한 노조의 우려가 

존재하기도 한다(Dawkins 201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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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차성의 혼돈— 노사관계에 소비자의 입장 개입

가령, 노사관계에 소비자의 입장을 개입시키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노사갈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기업환경에서 과도한 노사갈등이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주식 

2010, 19)”며, 노사갈등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체는 비단 

내부 종업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존재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사관계에 관한 소비자 관점의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원활하지 못한 노사관계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 소비자는 해당 기업이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고 이는 해당기업

의 이미지 하락, 구매의도 내지 실질구매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박주

식 2010, 25)”는 것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불매운동에 대해 “제품불량처

럼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과도한 노조활동에 대한 불만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노사관계에 있어 소

비자가 더 이상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박

주식 2010, 25)”라며 노사관계에서 소비자라는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더

욱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저자의 의도를 떠나 여기

에서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소비자도 이해관계자 중 하나라는 지적은 타

당하다. 이해관계자주의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일 뿐만 아니

라, 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들의 연루로부터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자주의가 전제되지 않은 사회적 책임은 선전 구호나 기업이미지 

마케팅의 일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조돈문 2007).

하지만 먼저, 위에서 지적하듯이 1차/2차 이해관계자로 구분한다면 

2차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2차 이해관계자(소

비자)의 지위를 1차 이해관계자(노사)의 그것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섭이라는 노사 양자 간의 계약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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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노사관계제도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이다. 

동시에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점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소비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 환경적 

결과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권, 환경, 

노동관행, 규범준수,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를 행하는 기업을 존중하는 

태도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은 모든 단체가 추구해

야 할 사회적 가치 준수책임과 특정단체의 결정이나 행위에 따른 결과책

임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은 모든 단체에게 

적용되지만 그 정도는 그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특히 단체의 결정이나 행위에 따른 영향력이 크다면 그에 비례

하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책임은 지속가능

발전과 이해관계자주의와 긴 한 연관을 갖는데, 지속가능발전이란 단

체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혹은 지구적 가치이며 이에 따른 단체의 기여도

가 크다면 이미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단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도에 따라 다른 수준의 이해관계자들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선차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대상으로서 노동조합의 적합성: 영리단체인가? 비영리

단체인가?

현재의 ISO 26000은 영리단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비영리

단체인 시민단체까지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상의 

확대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시되고 있으며(Ruwet 2009; 이진랑 2012),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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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적용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동일

한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나 ‘공급망’과 같은 개념들을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 조직에 적용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법의 준수 

문제 역시 때론 법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시하며 시민불복종을 펼치기도 

하는 시민단체에게는 의미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즉, 이미 사회적 이해

와 논리로 만들어진 시민단체에게 다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가령 동물보호단체에게 소비자권리보호나 환경존중도 

하라는 권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다만, 이미 사회적 이익과 관련한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이나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는 이상, 

투명한 경영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같은 요소들이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기원 역시 경제적 이해를 목적으로는 영리단

체의 결정과 활동이 기업활동 혹은 경제활동 외부에서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경영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Maguire 1963, 144). 경제적 이해 때문에 사회적 이해가 무시되는 상황

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를 윤리적 동기로 수정하는 것을 제기했던 것

이다. 이는 표준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와 결부되며, 비영리단

체에게도 표준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대상의 적합성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조는 그 특성상, 상당히 특수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조는 특성상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중첩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각 

나라마다 제도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노조의 역할이나 활동이 차이를 

지닌다.
6)
 물론 노조가 직접적으로 이윤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자신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을 주요

6) 가령 법적 규정 측면에서 한국은 노조가 ‘비영리민간단체’ 개념에서 제외되지만(비영리민간

단체법 제2조 정의), 프랑스 같은 경우 노조가 ‘비영리기관(organismes sans but lucratif)’
에 포함되기도 한다(Art 261-4-9 du CGI).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229

한 활동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조는 대체적

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수호하기보다는 비조합원의 이익, 근

로자 전체, 나아가 비근로자(실업자, 미취업자, 근로자 가족 등)의 이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아가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

도 있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 역할에 대해서 도킨

스(Cedric Dawkins)는 주요하게 ① 동등한 임금과 혜택을 얻는 데 기여하

는 경제적 평등, ②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통한 작업장에서의 사회적 지

위에 대한 작업장 민주주의, ③ 정치체제의 구성원으로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맥락과 관련한 정의에 초점을 둔 사회적 정의로 구분한다(Dawkins 

2010, 132). 이러한 역할과 노조의 성격과 연관 지으면, 경제적 평등을 

주임무로 하는 노동조합이라면 영리단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비영리단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노동조합이 경제적 평등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

니다. 경우에 따라선, 노조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

용하기도 한다. 즉 노조가 조합원의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

해 노력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

는데 대체로 조합원은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기업 혹은 대기업의 정규직인 반면, 비조합원은 고용이 불안정하

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 혹은 비정규직인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비판도 존

재한다. 결국 노동조합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노조의 구성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조가 경제적 평등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비조합원, 혹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강하게 

주장할수록 영리단체적 성격이 더욱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나라마다 노동조합이 택한 전략과 수행하는 기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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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조가 갖는 사회적 책임의 수위는 달리할 것이다. 노조의 전략을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이나 노동시장 외부자까지 확대하는 ‘조직화 

모델’과 기존 조합원에 한정하여 활동하는 ‘서비스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다(Bronfenbrenner et al. 1998).7)
 전자가 사회개혁적 혹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포함한다면, 후자는 비즈니스 노조주의(business unionism) 혹

은 빵과 버터 노조주의(bread and butter unionism) 등으로 대변된다. 이러

한 구분이 가능하다면, 다수의 노조가 조직화 모델보다는 서비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노조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도 서비스 모델을 추구하는 특정 노조에 

대해 그렇지 않은 노조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반대로 조직화 모델을 추구하는 노조나 그런 노조가 

다수인 국가에서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 책임의 주요한 원리인 ‘이해관

계자의 참여와 요구’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노조에

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4. 사회적 책임 대상 확대와 노동조합

본 절에서는 세 번째로 사회적 책임 표준이 제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어떠한 논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에서 ‘기업(C)’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른 영향은 무엇이었는가에 부분

과 특히 노조는 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

된다. 그중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기업(C)’의 

7) 이러한 유형화에 대해 Dawkins(2010)나 Snape and Redman(2004)에서는 더욱 세분화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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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과정에 대한 입장과 사회적 책임 자체에 대한 입장으로 구분해서 살

펴보도록 한다. 

1) 왜‘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기업’이 삭제되었는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논의는 2001년 4월 ISO 이사

회(Council)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ISO-COPOLCO)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도록 요청하면서 시작된

다. 2002년 5월 COPOLCO의 보고서에서는 ‘CSR 표준은 개발할 필요

가 있으며 기업의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CR)이라는 이름과 경영

시스템표준(management system standard, MSS)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desirable) 실현가능하다(feasible)(ISO COPOLCO 2002, 3)’고 

결론내리며, ISO 중심으로 소비자 입장뿐만 아니라, 기업, 피고용인, 시

민, 지역사회, 정부 입장을 포함하는 표준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따라 2003년 세계 각국의 기업, 정부, NGO, 노조, 소비자, 

국제기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표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

한 끝에 2005년 한국 기술표준원을 포함한 32개 회원국의 참여로 ISO 

사회책임 작업반(WGSR)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이 작업반은 2005년 3월

부터 2010년 5월까지 6년간 8번의 총회를 거쳐 ISO 26000을 개발하는

데, 이 작업반에는 소비자, 정부, 산업, 노동, NGO, 서비스 ․ 지원 ․ 연구 ․ 
기타 등의 6개 이해관계자 범주가 만들어져 ISO회원기관은 범주별로 1

명씩 최대 6명의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었다.
8)

특히 2003~2005년 동안에 진행된 전략적 자문그룹의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논의흐름의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표준명칭이 ‘기업의 책

8) 한국에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참여하였다. 이에 대해선 강충호(2008)와 강철웅(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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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CR)’에서 기업이 제외된 ‘사회적 책임(SR)’으로 변하면서 표준의 대

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체, 노조, NGO 등 모든 단체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표준의 성격이 ‘경영시스템표준’이라는 인증표준에서 

비인증표준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던 사회적 책임이 표준제정과정에

서 다른 단체에게 확대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회적 책임의 제정

과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된 것과 깊은 연관관계

를 갖는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면서 각자의 이해와 요구들

이 충돌하였다. 먼저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입장을 지니고 있지 않

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표준인증제도에 대해 사회적 표준 인증이 경제

성장의 장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였지만, 그 속에서 선진국 기업

과 개발도상국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는 엇갈렸다. 개발도

상국의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제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

용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고,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정도 차이를 무

시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연결된다고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논란에서 결국 표준 대상의 확대와 표준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다. 

SR의 제정과정에서 CSR의 ‘C’가 삭제되기 위해 동원된 논리에 대해 살

펴본 뤼에(Coline Ruwet)는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

다(Ruwet 2009).

먼저, ‘C’가 삭제되면서 사회적 책임표준 제정에 반대하였던 기업대

표 측과 논의가 가능해졌고, 기업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대가 더욱 현실

화 되었다는 점이다(Ruwet 2009, 112). 더욱이 일반적으로 ‘C’ 삭제 반대

자들이었던 NGO, 소비자단체, 노조, 정부가 자신의 조직에게도 사회적 

책임 개념을 적용함에 따른 장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들의 입장은 점차 

변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이 표준의 진정한 대상은 바로 ‘비즈니스’라는 인식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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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이 표준이 다른 종류의 단체에게도 유용하다. 

더구나 그것이 당신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산업계를 우리 편

으로 끌어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북미 행정부 공무원, 2006년 

5월)(Ruwet 2009, 113)

둘째, CSR이라는 개념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삭제되었다(Ruwet 2009, 113). 즉 CSR이라는 개념의 존재는 기

업(C)이 자신의 활동으로 발생한 사회 혹은 환경적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이미 전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C’의 제거

는 더 이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으로 기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 가정을 없애는 것이다. 더불어 ISO 26000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현실

적인 지향을 나타내며 더욱 적극적으로 고취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Ruwet 2009, 113).

셋째, ‘CSR’의 개념에는 중소기업을 선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Ruwet 2009, 115). 영어에서 ‘corporation’은 대규모 기업을 

의미한다. 캠브리지 국제영어사전(Cambridg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에 의하면, ‘corporation’의 개념은 “단일 조직으로 전체가 통제

되는 거대한 사업장이나 사업장들의 집단(a large company or group of 

companies that is controlled together as a single organis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307)”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고려에 대한 무

시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의 장벽을 형성할 위험이 있

을 수 있다. 그리하여 ‘C’의 제거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게 된다

는 이점을 갖게 된다고 한다(Ruwet 2009, 115).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크기 논쟁은 모든 크기를 포괄하는 모델을 찾

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화된 기재로서 SR표준 제정을 반대하는 전

략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ISO 26000의 강제수준을 낮추는 데 사용되

기도 하였다(Ruwet 2009, 115).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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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설립되고 하청망을 가지고 운영되는 대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신들은 관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ISO 26000 도입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 반면에 대기업의 일

부 대표자들은 자신들은 수년 전부터 사회적 책임을 능동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표준은 이 분야에 아

직 미숙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uwet 2009, 

115). 결국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표준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 대한 강제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참여

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의 인식을 

통해서만이 일부 중소기업 대표들이 자신들도 영리추구기업에 속하고 결

과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도, 왜 

‘C’의 삭제에 대해 반대하였는가라는 모순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Ruwet 2009, 117).

넷째, 지속가능발전의 삼각기본축(triple-bottom line, TBL)과 CSR

의 개념 간에 거리를 두도록 하기 위해서 ‘C’의 삭제가 불가피하였다는 

지적이다(Ruwet 2009, 116). 일반적으로 CSR은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 
환경 ․ 사회라는 삼각기본축과 연관된다. 그런데 이러한 연관성은 ISO가 

정한 다른 표준과 대상이 겹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미 

ISO는 기업에 대한 환경인증표준인 ‘ISO 14000’을 제정한 바 있다. ISO

의 표준들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ISO는 ‘지속

가능발전의 삼각기본축을 포함함으로써 ISO 표준들 간의 경쟁을 유발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표준은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인

가’라는 문제에서, ‘SR’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영어의 ‘social’이

라는 개념이 갖는 모호성을 이용하여
9)
 기존의 CSR과 거리를 둠으로써, 

9) ‘social’이라는 말이 지속가능발전의 삼각기본축인 경제, 환경, 사회에서 ‘사회’라는 협소한 

의미로도 사용됨과 동시에 이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서 ‘사회’로도 사용됨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235

기존의 CSR과 지속가능발전의 삼각기본축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도

록 하였다는 것이다(Ruwet 2009, 116). 결국 ‘C’의 삭제 논의는 단지 ‘기

업이 주요 대상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개념이 가지고 오는 

‘강제수준’에 대한 논의까지 포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Ruwet 2009, 

118).

결과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제정과정에 이해관계자주의가 도입되면

서 CSR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적용되는 것이 논의되었으며, 

CSR에서 ‘C’의 삭제를 통해 기업측의 참여와 지지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 다른 대상들의 적극적 참여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2) 사회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의 논쟁

(1) 표준제정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와 입장: 책임 희소화와 이

해관계자주의에 대한 우려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 기업에서 다른 단체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온다. 그것은 먼저 민간경영표준단체인 ISO가 국가, 

노조, NGO 등 모든 단체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을 제정할 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대표성의 문제이다. 물론 표준의 제정과정에 6개의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하였지만, 이들 그룹 내부는 동일한 이해나 관점

을 견지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Ruwet 2010).

여기에선 그중 사회적 책임 표준 제정과정에서 노동단체들의 입장

과 참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대표적인 국제노동단체라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은 사회적 책임 표준 제정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참여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었다. ILO는 이미 오래전부터 

CSR의 핵심적 대상이 노동기준과 사회적 대화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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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으로 하는 ILO가 CSR에서 중요한 역할을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노사정 간의 대화를 증진하고, CSR의 노동차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ILO 2010). 특히 ISO 26000의 제

정 초기인 2003년부터 ISO-SR 자문그룹에 ILO 대표가 참여하여 국제표

준 개발의 타당성과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데 함께 했으며, 2005년 3월부

터 시작된 ISO-SR 실무작업반에도 ILO는 관련 국제단체인 D-Liaison 

Organisation의 일원으로 참여해왔다. 또한 조직차원에서도 2005년 3월 

ILO와 ISO는 사회적 책임 영역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06년 CSR 정책과 실행을 위한 ‘CSR In-Focus Initiative’를 제기하였으

며, 2008년 SR에 대한 정보, 조력, 상담, 조언을 위한 ‘지원대(Helpdesk)’

를 ILO 내부에 설치하기도 한다. 

특히 2005년 양해각서의 내용은 핵심적으로 ISO 국제표준이나 활

동들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고 그것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규정(제1조 

1항)하고, 노동문제를 비롯한 ILO가 주관하는 사안을 다룸에 있어 ISO

는 ILO의 전면적이고 공식적인 지지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제1조 2항)하

였으며, ISO와 ILO 간에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 공동작업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고 규정(제6조 및 제7조)하여 사실상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ISO는 ILO에 

의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ISO 26000에 대한 표결에서도 ILO는 “최종국제표준안

(FDIS)이 현재 이해되고 적용되는 국제노동기준과 충돌하지 않는다(ILO 

2010)”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표준이 국제노동기준의 준수와 일

치되고, 이를 용이하도록 하고 차별없이 진행되며, ILO 이슈에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에서 국제노동기준이 우선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의 국제적 연합단체인 국제노총(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과 그 전신인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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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의 초기에는 “CSR은 노동조합에게 하나의 목적이거나 선택

사항이 아니며,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하나의 환경일 뿐이다”(Justice 2003, 12)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특히 

CSR이 정부차원의 역할을 기업차원으로 대체하거나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축소하는 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도 않고 지지도 

않는(not oppose or endorse)’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2005년 이

후 ISO 26000이 국제노동기준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정과정에 직접 참여

하면서, 소속 단체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면서 개입과 관심을 더욱 확대해왔다. 

특히 2005년 ICFTU 제124차 집행위원회 결의에서는 “SR에 관한 

ISO 실무그룹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중요한 공공정책에서 

점점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는 CSR 현상에 개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이 될 수 있을 것이고, ISO 기준이 더욱 건실한 사회적 대화, 단체교섭,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사용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좋은 노사

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ICFTU 2005)”이라고 그 의

미를 규정한다. 하지만 “ISO가 자신들의 기준을 ‘CSR’ 대신에 모든 종류

의 단체에게 적용하는 ‘SR’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

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책임있는 기업행동의 규정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될 것(ICFTU 2005)”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실행과정에 대해서도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ISO

는 정부의 역할과 사회와의 특별한 관계를 훼손하거나 혼동하여서는 안 

되며,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이해관계자 이론이 아니라 민주적 관행에 의

해 규정해 나가야 할 것(ICFTU 2005)”이라고 이해관계자주의에 대한 우

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2007년 국제노총 제3차 총회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데, “기술표준은 공공정책의 적용을 위해선 매우 유용할지 몰라도 민주

적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공공정책을 형성하는 방법이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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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더욱이 ISO의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참여집단은 노동에 대한 전문성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대표성도 지

니고 있지 못하다고 한계를 지적한다. ILO와 다르게 많은 ISO 참여그룹

은 속한 국가 구성원으로서 혹은 자신이 포함하는 있는 집단의 크기에 

따른 비례성을 요구받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표준을 통해 이익을 구하

는 세력이나 사업에 따른 영향력이 대등하지 못한 상황이고, 특히 ISO 

26000의 제정과정에서 노동자는 항상 과소대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ISO 26000에 대해  “개념정의와 주요개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나은 이해에 기여하고, 이 내용이 ILO의 국제노동기

준에 적합한 책임 있는 노동 실행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 만족

한다”는 찬성의 입장을 개진하였다(ITUC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우리의 표준에 대한 지지가 표준이 전개되어 온 과정에 대한 만족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며, “표준을 위해 사용된 소위 

다차원 이해관계자 과정은 심각한 결합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민주적

이고 대표성 있는 정치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공공정책에는 적합

하지 않다(ITUC 2010)”고 입장을 개진하여, 이해관계자주의에 대한 우

려를 여전히 나타내었다. 

이처럼 ISO 26000 제정 과정에서 노조가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찾을 수 없다. 다만, 표준 제정과정에서 노조가 사회적 

책임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희소화될 것에 대한 우

려와 다차원 이해관계자가 주요하게 도입되면서 정부의 역할이나 노사관

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었다.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조의 다양한 입장과 차이: 국가별 차

이와 국가 내 차이

CSR이나 SR에 대한 노조들의 입장은 동일하지 않았다. 국가별 상

황에 따라 그 선호도가 달랐으며(Preuss et al. 2006), 한 국가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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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의
추진체로서

노조

CSR에 대한 불신

위협요소로서
CSR

노조 영향력
부족

CSR 무시

노조
강도

세계시장의
노출정도

* Preuss et al.(2006, 265).

<그림 3> 각 국가의 노조강도와 세계시장노출정도에 따른 CSR의 도입

산업별로 혹은 노조별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처럼 특정국가에서 

CSR의 개념이 확대되고, 정착하는 데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Beuajolin 

2004; Preuss et al. 2006). 

프뢰스는 유럽 국가에서 보이는 CSR에 대한 차이를 국내적 조건에 

따른 구조적 변수에서 찾는데, 그것을 두 가지 변수를 통해 설명한다. 

하나는 노조가입률과 제도적 구조에 따른 노조강도이고, 다른 하나는 세

계시장 압력에 대한 국내경제의 노출정도이다. 그리하여 영국의 GMB처

럼 개방경제이면서 노조가 약한 곳은 CSR이 위협의 요소로 작용하는 반

면에, 덴마크의 LO같이 노조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지위를 점하거나 코

포라티즘적인 전통이 강한 국가에선 노조가 CSR의 추진자로 등장한다. 

한편 폴란드의 자유노조(Solidarność)경우처럼 노조의 힘이 강하지 않지

만, 세계시장에 높게 노출된 곳은 노조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도 하

고, 불가리아처럼 노조의 힘이 약하면서 세계시장에 높게 노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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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CSR이 무시되기도 한다고 한다(Preuss et al. 2006, 265).

더불어 한 국가 내에서도 산업별로 혹은 노조의 성향별로 다른 스펙

트럼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노동자의 힘(FO) 같은 

경우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반면, 프랑스민주노동연맹

(CFDT)은 사회적 책임 표준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한국의 

경우 역시 한국노총은 “CSR 운동은 그동안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만 

매몰되어 온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

사회와 노동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매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국노총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운동기조의 방향과 부

합”한다고 규정하고, ISO-WGSR에 대표를 파견하고, 정책 및 대응방안

과 간부교육을 실행하는 등 ISO 26000 제정과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

인 반면에(강충호 2008), 민주노총의 경우는 “비록 권고적 성격의 지침에 

그친다 하더라도 국제적 기준으로 결정되면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그동안의 국제적 기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으로서는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ISO 

26000을 대중적으로 실천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강철웅 2008, 

67-68)”라는 소극적인 견해를 보여 두 노조의 경향은 서로 다른 뉘앙스

를 보였다. 

하지만 노조 간의 서로 다른 차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2003~2004

년 초까지 CSR에 대한 유럽 18개국 노조들의 견해를 조사한 보조랭은 

노조들이 우려하는 CSR 표준의 위험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것은 ‘법의 

민영화(privatisation of the law)’ 효과의 위험과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 

감소 위험, 즉 ‘교섭의 대체’ 효과의 위험에 대한 노조의 우려로 수렴되

는 경향을 갖는데(Beaujolin 2004, 22-23), 이는 국제노총이 ISO에서 표명

했던 우려지점과 맥을 같이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시민단체(NGO)

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노조들이 찬성하였지만, 단 노사 간의 

교섭이 담당하지 않은 의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eauj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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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5). 또한, 이것이 기업의 이미지 마케팅 전략으로 끝나지 않기 위

해서는 경영인증제도 형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Beaujolin 

2004, 25).

반면에 ‘사회적 책임이 왜 표준으로 제정되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표준으로 제정되는 것이 협정(convention)이나 조약(treaty), 지침

(directive)으로 제정되는 것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도 있었

다. 왜냐하면 만약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역으로 구성된 사회적 책임

을 강제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의 것으로 추진한다면 그 강제성 때문에 사

회적 책임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탈리아 CISL 관계자의 “사회적 책임이 자발적인 것일 수 있지만, 취사

선택적인(optional) 것이어서는 안 된다(Beaujolin 2004, 33)”는 주장과 연

관성을 갖는데, 사회적 책임을 비인증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은 사회적 책

임이라는 것이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

니도록 만드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사회적 책임의 표준 제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과정을 살

펴보면, 사회적 책임과 ISO 26000의 내용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이의 

제정과정의 문제점과 표준제정의 효과, 이를 집행함에 있어 제기되는 우

려, 그리고 국가별로는 이를 둘러싼 각 국가의 노사관계의 성격과 특징

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표준의 발효 

이후엔 사회적 책임 표준의 실행을 둘러싸고 사회세력들 간의 고민과 논

의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5. 결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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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속성 사회적 책임 크기와의 관계

사회적 영향력 비례

단체의 사업 규모 비례

영리적 성격 비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반비례

<표 1> 사회적 책임의 크기와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를 갖는 조직적 요인들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앞서 제기

한 사회적 책임이 특정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면 노조 역시 지속가능

발전, 이해관계자 존중, 법과 규정 준수의 책임은 존재한다. 둘째, 노조

의 결정이나 행동이 사회 ․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야기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노조의 책임은 존재한다. 더불어 셋째, 앞

서 제기한 대표성의 문제에서도 이번 논의 과정에 회원국의 노조가 참여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총(ITUC)도 참여하였다

는 측면에서 과소대표성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관련한 대표성

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노조는 

일정정도의 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이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의 대상으로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이 설령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고 모든 

단체에 대해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상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조직의 특성, 사회적 영향력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 개

념의 확대는 대상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별 특성이나 산업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일 것이며, 이 개념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확대됨

에 따라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 1>에서와 같이 단체들의 속성들과 사회적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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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관계를 연결할 수 있다. 즉 해당 단체의 사회적 영향력, 단체의 사

업 규모, 영리적 성격이 강하거나 클수록 그 단체의 사회적 책임은 비례

하여 커진다고 할 수 있고, 해당단체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면 그만큼 사회적 책임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노조의 사

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대상조직 수준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공무

원 노조), 규모가 클수록(대기업 노조) 그 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압력 역시 커질 것이

다. 동시에 사회적 책임은 한 사회의 노조운동의 성격과도 연관되는데, 

노조가 사회운동적 성격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

할수록 사회적 책임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각 단체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 크기

와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노조와 사회

적 책임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규명하고 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와 의구심을 해소하여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확산되고 있는 이해관계자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존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공공정책결정을 위한 

민주적 과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계에서 계약 당사자들 간의 진행된 

교섭이라는 사회적 논의와 관련한 전통적인 양대 축과 새롭게 등장하는 

이해관계자 논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ISO 26000의 토론

과정에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 표준이 노조의 관심여부를 떠나서 기업을 중심

으로 확산되고 이해관계자주의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경쟁 심화, 금융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투자 유치, 

기업이전의 유행 같은 외적 조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규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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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본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갈등처럼 노동자 자신들이 내적

으로 계층적 분화가 심화되어, 서로 간의 이익을 조화롭게 단일화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와 더불어, 기

업 자체가 고용이나 상업권역을 둘러싼 지역주민, 지역상인 같은 지역경

제 요인, 교통혼잡이나 오염발생 같은 환경적 요인, 부동산가격의 변화 

같은 간접적 요인까지 지역공동체와의 관계가 확장 ․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에 대

한 서열적 구분과 이들 간의 대립갈등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확대는 노동조합에게 새로운 국면을 제시한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희석화될 위험을 지적하며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제기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역시 사

회적 책임을 지니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사회적 기대와 

조응할 것을 강제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책임이 노사관계에 

새로운 단계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노조가 처한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노조는 획일적이지 않고, 동

일한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지도 않으며, 노동운동의 강화를 위

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점점 더 복잡

해지는 사회 속에서 노동조합이 위치한 상황을 둘러싼 세력 간의 이익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점이고, 사회적 책임은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철웅. 2008. “ISO 26000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노동리뷰 제5호. 

64-68.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245

강충호. 2008. “ISO 26000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노동리뷰 제5호. 

59-63.

기술표준원. 2007.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화 국내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노한균. 2011. ISO 26000을 통해 사회책임 살펴보기: 새로운 국제표준의 이

해와 실천. 박영사.

송원근. 2007. “재벌체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향과 전망 제70호. 

111-138.

이장원 ․ 노한균 ․ 고동수 ․ 황상규. 2009. 사회적 책임 정책 대응방안 연구-ISO 

26000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진랑. 2012. “ISO 26000 선정 과정의 의사소통적 타당성 분석: 국제 커뮤니

케이션 관찰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0(2). 47-71.

      . 2011. “유럽 표준화 과정에서의 새로운 이해당사자의 출현: 초국주의

와 일국일대표제 사이의 정책적 딜레마.” 사회과학연구 19(2). 

204-234.

정병기. 2010.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과 시민적 기업문화.” 기술표준 제106

호(12월호). 220-339.

정승국 ․ 강충호 ․ 한동균. 2011.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논의의 현황과 발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조돈문. 2007. “재벌기업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삼성 SDI 

사례연구.” 동향과 전망 70호. 139-168.

한  철.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지배구조.” 상사판례연구
22(3). 313-338.

Beaujolin, François. 2004. “European trade union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ETUC).

Bronfenbrenner et al., eds. 1998. Organizing to Win : New Research on Union 

Strategies. ILR Press.

Carroll, A. B.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246 기억과 전망 겨울호 (통권 27호)

Horizons 34. 39-53.

Darling, Alistair. 1997. “A Political Perspective.” Kelly Gavin, Dominic Kelly and 

Andrew Gamble. Stakeholder capitalism. Macmillan. 장현준 역. 2003. 참
여자본주의. 미래M&B.

Dawkins, Cedric. 2010. “Beyond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 

Conceptualization of Labor Union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95(1). 129-143.

Freeman, R. Edward. 1984.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Pitman.

Gond, Jean-Pascal, et Jacques Igalens. 2008. La responsabilité sociale de l’entreprise. 

PUF.

Hay, Stavins, and Vietor. 2005.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irms. Resources for the Future.

ICFTU. 2005. “Resolution on ISO and Social Responsibility.” Adopted 10 

December 2005 in Executive Board.

ILO. 2010. “Comment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circulation with 

ISO/FDIS 26000: 2010(E).” ILO.

ISO COPOLCO. 2002.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f IS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ndards.” Report to ISO COPOLCO.

ISO. 201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

ITUC. 2010. “ITUC comment on ISO 26000 FDIS — Template for comments 

and secretariat observations”(www.26k-estimation.com).

Joe, Phillips, and Suk-Jun Lim. 2011. “Expanding CSR’s Philosophical 

Foundation: Korea’s Shared Growth Model.”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29(2). 257-278.

Justice, Dwight. W. 200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hallenge and 

opportunities for trade unionists.” IL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yth or reality? ILO Labour Education n°130.

LG전자노동조합. 2010. “LG 전자노동조합의 미래, 노조의 사회적 책임.” 한국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247

노동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Maguire, J.W. 1963. Business and Society. McGraw-Hill.

Moratis, Lars, and Timo Cochios. 2011. ISO 26000: The Business Guide to the 

new Standard on Social Responsibility. Greenleaf Publishing.

Preuss, Lutz, Axel Haunschild, and Dirk Matten. 2006. “Trade unions and CSR: 

a European research agenda.” Journal of Public Affairs 6. 256-268.

Ruwet, Coline 2009. “Faut-il supprimer le “E” de RSE? Enjeux politiques d’un 

débat terminologique.” Reflet et perspectives de la vie économique 2009/4 

Tome XLVIII. 109-118.

Sethi, A. 1975. “Dimensions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17. 59-64. 

Snape, E., and T. Redman. 2004. “Exchange or covenant? the nature of the 

member-union relationship.” Industrial Relations 43(4). 855-873.

투고: 2012.9.20   심사: 2012.10.10   확정: 2012.11.8




